질의36: 중국에서는 현지 제품을 전부 수출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입설비에 대해 조세우대정책이 있는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출비례를 변경할 경우 면세로 수입한 기계설비의 관세와 증치세를 추징하는가? 추징할 세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답변: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수출을 권장하기 위하여 중국에서는 외국인투자 권장영역 프로젝트의 투자총액내에 수입한 자용기계설비에 대해 관세와 증치세를 면제하는 외에 제품을 전부 수출하는 허가영역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도 권장영역 프로젝트로 간주하고
 자체사용기계설비의 수입에 대해 관세와 증치세를 면제한다. 단 실무적으로 일부 회사에서는 상기 우대정책을 적용하여 면세로 기계설비 수입후 제품을 전부 수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제품수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국정부에서는 2002년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중 “제품을 전부 수출하는 허가영역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의 수입조세 우대정책을 조정하였다. 2002년10월1일이후에 신규 허가한 전부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수입설비에 대해 우선 규정에 따라 관세와 증치세를 징수하고, 동 프로젝트회사가 생산을 시작한 날로부터 대외경제무역부처는 관련 부처와 연합감사팀을 구성하여 제품의 수출상황에 대해 5년간 감사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감사방법은 대외경제무역부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제정한다. 감사후 수출상황이 관련 규정에 부합될 경우 매년20%씩 5년으로 나누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전부 환급한다. 단 수 출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당 년도 세액은 환급하지 않으며 또한 이미 환급한 세액도 추징하게 되고 상응한 처벌도 받게 된다.

이미 관세와 증치세 우대혜정책을 적용받은 회사에서 제품의 수출비례를 변경할 경우 원 허가부처의 허가를 받고 수입 관세와 증치세를 추징하게 된다. 관세 및 증치세 추징시 동 기계설비의 사용년도에 따라 감가삭감하여 추징 세액을 계산한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2002年)제10조


� “일부수입조세우혜정책을조절할데관한통지”(关于调整部分进口税收优惠政策的通知 2002年) 제2조 


� “외국인투자기업수출입화물의감독관리와과세면세방법”(对外商投资企业进出口货物监管和征免税办法 1992年) 제18조





